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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d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Robotics(FRLA) aims to transparently build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lobbying activities and was reduc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347 U.S. 612 ruling 

in 1954 that “applies only to ‘Lobbyists’ seeking to influence passage and rejection of certain bills.”

The beginning of the formal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around the world can 

be traced back to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Regulations of Lobbing Act in 1946. In the U.S., the Fed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Non-Robility(FRLA) defines “Lobby” as meaning “any individual or organization’s 

contact with lawmakers for the main purpose, from influencing the passage or rejection of a bill by the 

Congress,” and adopted the concept of lobbying for consulta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e bill on lobbying, lobbyists and lobbying activities, 

focusing on the U.S. Federal Open Act(LDA), and analyze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by looking at the full text of the Federal Open Act(LDA).

초   록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은 로비 활동에 대한 등록 및 공개를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54년 미국 대법원 해리스(United States v. Harriss) 347 U.S. 612 판결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특정 법안에 

있어서 통과 및 기각에 영향을 주려는 유료 로비스트(Lobbyist)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판결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로비 활동(Lobbying)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제도화한 시초는 1946년 미국 「연방로비활동규제법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제정된 것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에

서 로비(Lobby)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한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원들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로비 개념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로비공개법(LDA)를 중심으로 로비와 로비스트 그리고 로비 활동에 대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

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이하에서 연방로비공개법(LDA) 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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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전 세계에서 로비 활동(Lobbying)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제도화한 시초는 1946년 미국 「연방로비활동규

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제정된 것

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에서 로비(Lobby)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한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주된 목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

의에서의 로비 개념을 채택하였다.1)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은 로비 활동에서 등록 및 공

개를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1954년 미국 대법원 해리스(United States v. Harriss) 

347 U.S. 612 판결에 의하여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특

정 법안에 있어서 통과 또는 기각에 영향을 주려는 유료 로

비스트(Lobbyist)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판결된 바 있다.

오늘날 미국 로비 활동에 대한 법은 1995년에 「연방로비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이 연방로비활동규제법

(FRLA)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로비 5

만불 이상은 반드시 신고할 것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겠으며, 의회 로비는 워싱턴 DC 변호사에

게 의뢰해야함” 등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현행 연방로비공개법(LDA)를 중심

으로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에 대해 법안에서 다루고 있

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연방로비공개법(LDA) 

전문에 대한 관련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미

치는 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1.2 로비(Lobby)에 대한 이론적 고찰

로비(Lobby)는 법률적 또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의의 로비와 광의

주1) 조규범, “로비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주2) 연방로비공개법(LDA)에서는 로비 활동을 “로비를 위해 대인접촉을 하는 행

위와 대인접촉을 지원하는 노력 등의 행위 및 타인의 로비 활동과의 종정을 

하는 행위”로 정의함.

의 로비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로비에서 공공

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와 직접적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광의의 로비는 정책입안자와의 직접적인 만

남 외에도 이익단체 구성을 통한 압력행사와 서신 전달, 공

공 캠페인 등을 포괄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의 

활동 이외에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 활동도 정부 정책

결정이나 특정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 로비 행위에 포함된다.3)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로비란 “특정 개인

이나 단체가 정부(입법･행정부 등)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

사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

해를 전달하는 이익 추구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에 대해 익숙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로비는 합법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로비의 어원은 고대 독일어 ‘Lauba(낙엽을 모아 두는 

곳)’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영어로 사용되면서 포장된 길, 넓

은 복도, 찾아온 손님과 면담이나 휴식장소, 대기실, 의원에

게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전달하는 ‘원외단’을 뜻하게 되었

다. 원외단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궁정의 넓은 방을 겸한 통

로로 쓰였던 로비에서 많은 귀족과 상인들이 국왕이나 여왕

을 알현하여 자신들이 뜻한 바를 이루어내던 것에서부터 뿌

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일종의 청원권4) 역할을 하였다.5)

오늘날에 로비의 의미는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원외 인사

와 만나는 의사당 대기실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어

떤 특정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의회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는 장소로서 의회 내 휴게실

을 이용하면서 정치적 용어로도 점차 확대되어 사용되었다.6)

로비는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며, 따라서 잘못 사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바, 오히려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그 본래 뜻과

주3) 강유덕, “EU 로비제도(European Lobbing)의 현황과 사례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2010.

주4)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청원권 구실을 했던 역사적 사례로 조선 태종

(1402) 시절 운영됐던 ‘신문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면서 직접적인 

청원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례로 기록되어 있음.

주5) 김진원, “로비스트”, 보명BOOKS, 2007.

주6) 김동만,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국가정책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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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뇌물공여나 어두운 뒷거래 등 의미로 인식되고 있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옷 로비, 차떼기 로비, 심판 로비, 무

기 로비 등이 예이다. 또한, 로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로비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기 때문에 섣불리 로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

운 것이다.7)

일반적으로 로비 활동은 크게 직접로비와 간접로비로 간

단하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직접로비는 말 그대로 직

접적인 접촉의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며, 간접로비는 연합전

선 형성, 풀뿌리 로비, 정치활동위원회의 결선 등으로 구분

된다. 연합전선의 형성이란 무수히 많은 이익단체 중 특정 

쟁점에 대해 서로 이해를 같이하는 단체 간 공동전선을 조

직해 문제를 사회 전체 혹은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시켜 힘

을 발휘하게 하는 로비 방법이다. 풀뿌리(Grass Root) 로비

는 특정의 이익집단이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편지, 전보, 팩스,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

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표를 달성하

려는 로비 방법이다. 정치활동위원회의 결성은 정치활동위

원회를 통해서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영

향력을 행사하려는 로비 방법을 말한다.8)

로비 유형은 국내 로비와 국외(대외) 로비로도 나눌 수 있는

데, 국내 로비란 국가 내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규제 

또는 입법과정, 공공정책결정과정(Public Policy Making 

Process)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이에 반해서 국외(대외) 로비는 어떤 국가의 이익을 대변

하여 다른 국가의 정책 또는 규제나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활동을 말하며, 통상 로비이거나 안보 로비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9)

주7) 미국의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립대학(Boise State University, Idaho)에서 

‘로비학’을 강의하는 마크 던햄 교수(Mark Dunham, Director of 

Government Relations)의 정의에 따르면, 로비가 동사로 쓰일 경우에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압력 단체’를 의미함. 즉, 개인적인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진정한 로비란 의회나 행정부 등을 대상으

로 삼고, 국회의원들의 표를 거머쥐고 있는 유권자들이나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주8) 정재영, “미국 로비유형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

논집, 2000.

주9) 손배원, “우리나라 로비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제2권, 

2007.

<표 1> 로비 활동의 유형10)

구분 유형

성질상 분류
∙ 특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로비

∙ 적극적 또는 소극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로비

사건 해결 여부
∙ 문제 해결성 로비

∙ 문제 차단성 로비

특정 목적의 

달성

∙ 현황 파악을 위한 로비

∙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과 관련 이익을 최대화시

키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로비

로비 주체
∙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로비

∙ 대리인 또는 매개인을 통해 행하는 로비

로비 활동의 

지속성

∙ 지속적인 로비

∙ 일시적인 로비

로비 활동의 

시점

∙ 사전적 로비

∙ 사후적 로비

목적의 구체성 

여부

∙ 문제 특징적인 로비

∙ 특정 개인이나 기관 또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비

로비 대상의 수
∙ 편무(片務)적 로비

∙ 다자(多者)적 로비

이 밖에도 로비 형태에 합헌적 로비와 위헌적 로비, 음성

적 로비와 범죄형 로비, 기업형 로비, 생계형 로비, 회전문 

로비, 사이버 로비 등의 수많은 형태의 로비가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11)

이처럼 로비는 사건의 속성과 환경, 각종 상황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로비 방법은 정책수립의 과

정에서 이해 당사자(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의사 결정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권력형(Power 

Approach) 로비와 기술형(Technocratic) 로비로도 세분

화된다.12)

권력형 로비는 저명한 전직 고관, 정치인이나 유명한 변

호사 또는 홍보대행사 등을 이용하여 의회의 지도자나 행정

부의 정책결정의 핵심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중심에 접근하여 권

력구조 내의 주요 인사들을 통해서 문제를 올바로 찾아 신

속히 해결하면서 주요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위험성이 높아서 로비 실패 시에 문제 

주10) 안보섭, “한국 로비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홍보학회 홍보학연구, 

2000.

주11) 홍완식, “로비 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헌법

학연구 제4권, 2008.

주12) 정재영, “미국 로비 유형의 변화와 우리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일경상

학회 논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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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보다는 이미지 손상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국내에서 ‘린다 김 사건’이나 ‘율

곡비리’ 등 방위산업 관련하여 발생한 대형 로비로 문제가 

된 사례는 이와 같은 권력형 로비의 부작용을 보여준 사례

라 할 수 있다.13)

기술형 로비는 기존 법안이나 정책상의 법률적 미비점과 

허점을 기술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규제 조치 등을 합법적으

로 피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상담자들을 고용하여 실질

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며, 실무진과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14)

이외에 기능연계형 로비는 많은 이익단체들이 어떤 문제

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그 단체끼리 서로 공동으

로 문제 해결에 대처하는 로비이며, 이를 통해 이익단체들의 

문제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 또는 국가적 문제로 공

공 의제화할 수 있기에 이를 연합로비(Coalition Lobby)라

고도 한다.15)

이하 본문 해당 부분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연

방로비공개법(LDA)에서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에 대한 

정의, 구분, 특성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로비 활동 법

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맥락의 관

점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연방로비공개법(LDA) 제정과 적용

2.1 입법 배경과 효력

로비스트는 로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특정

인이나 이익집단의 부탁을 받고, 입법과정과 정부 관련활동

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일컫는다.

미국에서 1946년에 제정된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이 

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법이라기보다 ‘로비 양성화’를 유도하

주13) 김민규 외, “대미통상 로비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87.

주14) 손배원, “우리나라 로비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제2권, 

2007.

주15) Congressional Quarterly, The Washington Lobby, 5th ed, Washington 

D.C. Inc.

는 측면의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로비활동규제법

(FRLA)은 예외 조항이 많은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로비를 받는 당사자인 의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에 대한 규제가 약한 탓에 빈틈이 적지 않았던 배

경으로 실질적인 제재나 실효적 측면에 있어 회의적이었다

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5년에 연방로비공개법(LDA)이 제정되는데, 법안의 

핵심은 재무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이익집단들의 로비 활

동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의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해서 활동하는 유료 로비스트의 노력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로비활동

규제법(FRLA)에서 불분명한 법적 표현, 미약한 행정 및 집

행 규정, 등록대상과 공개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

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했음을 밝히고 

있다.

연방로비공개법(LDA) 제정으로 정부 활동을 수행함에 있

어 연방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료 로비스트 노

력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규모의 효과적인 공개를 통해서 

로비, 로비스트, 로비 활동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공

개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관련 효력을 명시하

고 있다.

2.2 법령상 용어의 정의

미국 연방로비공개법(LDA)에서 법령상 명기하고 있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2.2.1 기관

기관은 미국 중앙정부 이외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기

관, 대학과 정부가 후원하는 기업, 가스･전기･수도･통신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해당기관의 계열사를 포함한 보증기관 

또는 인정되는 모든 국가 관련기관, 정부법인 등 등록된 정

당 또는 조직 단위, 외국 정부가 국가나 지역 또는 지방 단

위 이외의 국제기구로서 함께 활동하는 정부 그룹을 말한다.

2.2.2 고객

고객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유지하여 그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로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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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직

원이 자신을 대신하여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단

체는 직원의 고객이자 고용주이다. 로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보유하는 연합 또는 협회의 

경우에 고객은 협회나 연합에 해당되며, 개별 구성원이 

아니다.

2.2.3 공무원, 정부 기관장

공무원, 정부 기관장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이하 각 

부처에서 공무원과 직원 및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 개인, 법

령 또는 행정 명령에 의해서 지정된 행정 일정의 레벨(Ⅰ∼

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급여 등급이 O-7 이상

인 공무원, 기밀･정책 결정･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2.2.4 입법부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이란 하원의원, 하원이 선출한 공무원, 하

원에서 피고용인의 능력을 가지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개

인16)으로 1978년에 정부 윤리법 제109조(5 U.S.C. App.) 

109항 (13)에 명기된 직책을 담당하는 기타 입법부 직원

이다.

2.2.5 피고용인

피고용인이란 개인이나 단체의 공무원, 직원, 파트너, 기

관장 혹은 자연인 등을 의미하지만, 독립적인 계약자나 대가

성 없는 자원봉사는 제외한다.

2.2.6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해외단체를 뜻하는 용어로 1938년 외국 대리

인 등록법(22 U.S.C. 611 (b)항)의 1에서 정의된 외국 기관

을 의미한다.

2.2.7 로비 활동

로비 활동은 준비 및 계획, 조사, 기타 업무를 뜻하며, 로

비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 또는 노력을 의미한다.

주16) 하원의원, 각 하원 상임위원회,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 비서, 합동위원회, 

의회 내 입법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그룹 등이 해당된다.

2.2.8 로비 담당자

로비 문의17)에서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부처의 실

무 공무원과 입법부 공무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 형태의 의

사소통(전자통신 포함) 등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18)

2.2.9 로비 회사

로비 회사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 이외 고객을 대신하여 

로비스트 한 명 이상 직원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

다. 이 용어에는 로비스트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2.2.10 로비스트

로비스트는 피고용인이나 하나를 초과한 연락책으로부터 

재정적 혹은 다른 보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로비 활동을 위해서 20% 이상의 시간을 3개월 이상 정도 

사용자를 의미한다.

2.2.11 미디어 조직

미디어 조직은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 라디오, TV, 케

이블TV 또는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정보를 유

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2.12 의회 의원

의회 의원은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 또는 의회의 대

리인과 상주 의원을 의미한다.

2.2.13 조직

조직은 개인이 아닌 개별 조직 또는 단체를 뜻한다.

2.2.14 개인 또는 실체

개인이나 실체라 함은 개인, 법인, 회사, 재단, 협회, 노동

주17) 로비 문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은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의 공

식자격으로 행동하는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나 소통의 목적이 대중

에게 뉴스와 정보를 수집 및 배보하는 행위가 미디어의 해당조직 대표에 

의해 작성된 경우, 연설･기사･출판 또는 기타의 경우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당을 대리하는 경우가 등이 해당되며, 이외 로비 문의에 대한 추가

적인 예외조항이 존재함.

주18) 연방 법률 제정, 수정 또는 채택(법적 제안 포함), 연방 규칙, 규정, 행정 

명령 또는 미국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 정책 또는 지위의 공식화에 대한 

수정, 채택, 연방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집행(연방 계약, 교부, 대출, 허가 

또는 면허의 협상이나 행정 포함), 상원의 확인이 필요한 직책 등에 대한 

사람의 지명 또는 확인을 수행하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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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회사, 파트너십, 사회기관, 주식회사 등의 단체 또는 

지방 정부를 의미한다.

2.2.15 공무원

공무원이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정부 직원을 말한다.

2.2.16 주(State, 洲)

여러 주로서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미국 내 영토 또는 영토의 소유를 의미한다.

2.3 적용 대상의 범위

미국 연방로비공개법(LDA)에서 “어떤 규정 또는 그 적용

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 장에서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과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한 규정의 적용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Ⅲ. 연방로비공개법(LDA) 내용과 특징

3.1 고객 및 해당 공무원의 구분

미국의 연방로비공개법(LDA)에서는 구두로 로비를 계약

하는 경우, 해당 입법부 부처 공무원 또는 해당 행정부 관료

와 구두로 로비 계약 등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로

비 담당자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개인,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로비 담당자가 누구를 대신하여 고객을 위해서 로비를 수

행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고객이 외국법인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로비의 활동 결과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지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모든 외국의 관련기관까지도 식별

한다.

서면 로비 계약인 경우, 연방로비공개법(LDA)에 따라 등

록된 입법부 부처 공무원 또는 행정부 공무원과 로비 활동

(이메일 포함)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로비 담당자를 대

리한 고객인 외국법인일 경우에 해당 고객을 로비 담당자

를 대신하여 등록한 사람과 로비 활동 결과에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타 외국법인을 확인하도록 

한다.

3.2 세금 신고 시스템을 근거로 한 추정

연방로비공개법(LDA)의 제26조 6033항 (b)에서 해당되

는 로비 회사 이외의 사람은 제26조 6033항 (b) (8)에 다라 

로비 지출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자는 (1) 1603항 (a) (3) 

및 1604 (b)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항목에 대

한 적정한 분기별 추정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목적은 로비의 계약이나 로비 활동으로 간주한다.19)

제26조 162항 (3)에 해당되는 로비의 기업 이외의 사람

은 제26조 162항 (2), (8)에 따라 로비 지출을 보고해야 하

며, 보고자는 1603항 (a) (3) 및 1604 (b)의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기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적정한 분기별 추정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다른 모든 목적은 로비 계약이나 로비 활동

으로 간주한다.20)

로비 활동에 따른 지불 비용이나 지출 항목의 추정 공개

조항은 (a) 또는 (b)항에 의해 허가된 절차에 따라 보고자는 

추정값21)을 설정하여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보고자가 관

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에 미국의 감독관은 (a)와 (b)항에 

따라 등록자들의 보고를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602 (7)에서 로비 활동의 정의와 로비 지출, 영향을 주는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이행되므로 로비 활동에 따른 지불 비

용이나 지출 항목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회계감독원장의 권고에 의해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3.3 로비 비용의 세액 공제처리와 면제기관

미국의 상원은 일반 국민들이 선출직 대표들과 소통에 필

요한 자금이 공제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 미국 상원에 대한 관련 로비 비용을 세액 공제 처리되는 

것이 불가할 것이라는 논리적이다. 따라서 상원의원은 로비

주19) 로비 계약이나 로비 활동으로 간주할 시에 해당 입법부 부처 공무원과의 

접촉 및 접촉을 지원하는 로비의 활동이 제26조 4911 (d)에 정의된 법률

에 영향을 주게 되는 연방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포함함.

주20) 로비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입법부 부처 공무원과 접촉 및 접촉

을 지원하는 로비 활동으로 해당 관련하여 지불된 금액이나 비용이 제26조 

162 (e)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한 연방 행정부 공무원의 로비로 인정함.

주21) 해당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어진 연도에 포함된 모든 추정치를 합산하여 

산정 값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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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 세금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로비 활동에 관여하는 제26조의 501항 (c) (4)에서 규정

된 해당 기관들은 지원 및 보조금 또는 대출을 구성하는 연

방 자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3.4 로비 활동으로 선물 및 여행 제공 행위

연방로비공개법(LDA)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로비

스트가 의회 의원 및 의회 직원에게 선물 또는 여행을 제공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b)항에 기술된 사람은 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입법부의 공무원이 선물 또는 여행을 수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선물을 주거나 해당 입법

부 공무원에게 여행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a)항에 따라 금지되는 사람은 1603 (a) (1)항에 따라 등

록되거나 등록이 필요한 로비스트, 1명 이상 로비스트를 고

용하여 등록이 요구되는 조직, 1613조 (a) (2)항에 근거하여 

등록한 후 1603조 (b) (6)항 또는 1604 (b) (2) (c)에 따라 

등록자가 로브스트로 등재했거나 등록해야하는 직원에 의해

서 선물 또는 여행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3.5 로비 활동 관련 의무사항 및 제재조항

최초 로비 활동일로부터 45일 내 상･하원의 사무처에 등

록하고, 6개월 마다 수령금액 등을 포함한 로비 활동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며, 고의로 위반할 경우에는 담당 연방검사에

게 통지되어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 공직자 출신이 로비스트인 경우에는 2년 

전까지의 입법부･행정부 근무부서의 경력과 해당 직위를 명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각국의 로비 활동 관련 입법 동향

4.1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연방

로비공개법(LDA)」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합법이다. 이는 로비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청원권로서 인식되어 「연방로비활동규제법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과 「연

방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55)」은 로

비 활동을 보장한다.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에 의해서 로비는 “미국에서 

모든 법안의 성립이나 불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겠으며, 로비스트는 “로비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금

전, 고가 물품 등을 개인이나 조직 대표 및 타인으로 의하거

나 조직의 종업으로 수탁 및 요구하는 인물”이라고 규정되

어 있다. 이 법은 로비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결국에 목적은 로비 활동의 공개에 있다.

연방로비공개법(LDA) 하에서는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

이 1995년에 개정된 법으로 단순히 로비 활동의 공개를 넘

어 로비 활동 견제에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방로비공개법

(LDA)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로비스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로비 활동의 내역을 의회에 공개해야 하는 등 미국 정

부의 철저한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로비스트들이 지키는 

그들만의 원칙 덕분이다.

1979년 창립된 미국 내 최대의 로비스트 단체인 미국 로

비스트 연맹이 만든 윤리강령에는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

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고객에게 정직하고, 또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과 신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2)

4.2 캐나다의 「로비법(LA)」과 호주의 「로비 관련 

공무원행동규범(LCC)」

캐나다는 1989년 「로비법(Lobbying Act)」을 최초로 입

법 제정했다. 로비스트 등록관(Registrator of Lobbyist)은 

의회 독립기구인 로비위원회(Commissioner of Lobbying) 

소속이며,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간 로비스트로 고용되

는 것이 금지된다.

호주는 2008년에 「로비 관련 공무원행동규범(Lobbying 

Code of Conduct)」을 도입한 후 제정했다. 2008년 이전

에는 호주의 호크(Hawke) 내각 당시 로비 관련 법제화 노

력을 추진하여 1983년부터 1984년까지 「로비스트 등록규

정(Lobbyist Registration Scheme)」 법률을 발의한 것이 

로비 관련 입법의 주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주22) 김동만,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국가정책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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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4일에는 녹색당 상원의원 브라운(Bob 

Brown) 의원에 의해 「로비 규제 및 공무원 청렴의무에 관

한 법률안(Lobbying and Ministerial Accountability 

Bill)」을 의원 발의하여 관련 법률안을 호주의 연방의회에 

발의하게 된다.23)

호주의 중앙정부와 연방의회에서 로비 관련 법률안 제정

을 추진했던 것 이외에도 개별 주(洲) 로비 규제 입법 시도

에 대한 경과 및 변천과정도 참고할 수 있겠다.

4.3 유렵연합･독일 로비 관련 규제 제도

유럽연합(EU)은 1996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로비스트

에 대한 규제를 채택한 이후 로비스트의 의회 출입을 위한 

출입허가증 부여와 행동강령 준수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하원의 연방의회에서 매년 로비스트의 성명 및 직

위, 회사 경영, 이사진 구성, 이해관계 영역 등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부는 로비스트들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한 장치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영향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연합(EU) 내 공식적으로 

로비스트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채택한 유일한 의회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4.4 한국의 로비 관련 규제 제도 입법 추진

우리나라는 지난 제17대 국회(2004 ~ 2008)에서 로비 

관련 법제화 노력이 주효하게 추진된 바 있다. 당시 금품수

수와 음성적 거래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로비를 부정적･음성

적 영역에 치부하고,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로비의 합법

화를 가로막게 된 배경이 있다. 사실, 로비는 한국 사회에서

도 뿌리가 깊다. 다만, 한국의 로비가 은밀한 불법적 영역 

안에서 움직인다면, 미국의 로비는 합법적인 무대 위에서 작

동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처음 국내에서 로비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2000년 5

월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 로비 

활동내용의 공개, 로비 활동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

적 로비 활동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로비 활동 공개법」을 

주23)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로비 활동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이며, 이를 위해 로비스트 등록명부를 만들어 공개하고, 로비 관련 산업을 

규제함에 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으로 담고 있음.

입법 청원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제17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었다.

2004년 8월 26일, 정몽준 의원 등 29인은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법안

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외

국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7월 13일, 이승희 의원 등 10인 외 2인은 「로비

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고, 

법안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 국

회의 입법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대

상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단체를 대상으

로 담았다.

2006년 10월 11일, 이은영 의원 등 33인은 「로비 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고, 입

법부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로비

스트를 대상했다.

로비를 둘러싼 규제의 문제는 법령을 통해서 음성적이고

도 불법적인 로비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다. 과거 제17대 국회 당시에 의원 발의된 

상기 법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Ⅴ. 「연방로비공개법(LDA)」의 함의 및 시사점

1946년 제정된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의 입법적 미

비점과 실효성 부족에 따라 연방의회에서의 개정 노력을 성

공적이지 못했다.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 연방의회는 전면적 개정을 

시도한 결과, 1955년 연방로비공개법(LDA)이 제정되었다.

1995년 제정된 연방로비공개법(LDA)은 이전 로비 활동 

규제에 비해 특히 공개의 효과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로비 

활동을 입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로

비 활동 법제화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오늘날 연방로비공개법(LDA)은 부분적 입법에 그쳤던 이

전의 여러 로비 규제 관련 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대체한 것에서 의의가 있으며, 모든 직업적･전문적 로비스

트의 로비 활동을 입법적으로 규제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미국 연방의 로비 규제법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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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7년에 현행 연방로비공개법(LDA)을 강화하는 

취지의 연방법률인 「청렴 리더십 및 열린 정부에 관한 법률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을 제

정하기에 이른다. 청렴 리더십 및 열린 정부에 관한 법률

(HLOGA)는 연방로비공개법(LDA)에 비해 로비 활동과 발

생비용의 의무적 공개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하였고, 연방으회 

의원 및 보좌관 등의 의원 보조인력(Staff)에 공여하는 선물

에 대한 제한도 한층 강화하였다.

미국의 연방로비공개법(LDA)에서 로비스트를 “2회 이상

의 로비 접촉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금전 또는 기타

의 보상을 받고서 의뢰인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또는 채용된 

개인으로서 그 개인의 총 로비 활동 중 당해 의뢰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6개월의 기간 중에 전체 서비스의 20% 이

상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로비스트

는 특정 법안 및 정책 등을 통과 또는 부결시킬 목적으로 의

원이나 공무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에 의해 고

용된 인력을 말하며, 여기서의 단체나 조직은 기업, 노동단

체, 행정기관, 외국정부, 이익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법령상 로비 접촉(Lobbying Contact)이란 “연방

정부에서 입법 및 정책, 규칙, 행정명령 등을 채택 또는 수

립,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부 또는 입법부 공무원들과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교환(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 포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5)

한편, 유럽연합(EU)에서의 로비는 유럽연합 기관의 정책

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

동들을 의미26)하며, 로비스트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

려는 목적 등으로 컨설팅 회사, 로펌, NGO, 싱크탱크

(Think Thank), 기업 내 로비 담당부서, 산업단체에서 일

하는 인력을 의미한다.2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비스트는 자신들을 고용한 단체

나 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주24) 연방로비공개법(LDA)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Byrd개정법(Byrd 

Amendment),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 등의 핵심적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로비스트와 로비 활동 관련 개념 정의와 법률의 적용

범위 및 보고의무 등 제반사항에 관해 상당한 개선을 보임.

주25) 조규범, “로비 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주26)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on European Transparency 

Initiative, COM, 2006.

주27) 강유덕, “EU 로비 제도(European Lobbing) 현황과 사례연구”, 세종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2010.

거래를 성사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로비스트로 고용되면, 우

선적으로 해당사업과 경쟁업체 등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 작

업에 착수한다. 협상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나 재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교를 통해 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매개자로서 역할은 로비스트가 국회, 행정부, 이익단체 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비공식 참여자로서 역할

도 하지만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인 참여자 사이에서 

연결 고리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정보 브로커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로비 활동은 비밀리에 은밀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로비 관련 법률 

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입법과정이나 정책에서 로비 활동은 

불가피하다. 간혹 로비 활동이 적발되면, 정･관계 대형 스캔

들로 비화되어 구속이 되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

이 된다. 이를 통해서, 입법과정과 정책에 대한 로비 활동을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의

회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자들에게 표현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로비 활동 관련 법률을 심도 있게 분석하

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로비스트법을 제정하는 

검토가 요구된다. 로비의 법제화는 정치적으로 청원권의 적

극적인 보장이라는 측면과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의 과정

에 대한 국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증진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 중심주의적인 청원 제도에서 개인 중심의 다원주의적 

청원 제도 방향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로비 제도화 논

의에 있어 정치 및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로비 활동의 양성

화가 공정성과 신뢰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

는 공헌과 기여하는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Ⅵ. 결  론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비

와 로비스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이며, 음성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로비 활동에 대한 관리

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양성

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특히, 로비스

트가 이해 당사자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로비스트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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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주체 간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자와 이해집단들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이익을 같이

하는 단체나 협회 간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로비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 이는 로비의 대상이나 주체에 따라 로비스트들

의 영향력이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협상 전략가 역할로서 로비스트는 법적 테두리 안에

서 투명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고용주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협상 전

략가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추구하는 목적

이 다양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법과 현실에 대한 인식은 사람

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비스트에게는 무엇보

다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들은 의뢰인

에게 거래(계약) 성사 시에 수집한 정보를 객관화시켜 제시하

며, 이를 위해 먼저 의도하는 로비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을 통해 빈틈없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로비스트의 경우에 에이전트(Agent)

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물론 어떤 특정한 회사

와 컨설턴트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일한

다는 점에서는 에이전트와 다를 바 없겠지만, 실무적인 일보다

는 막후에서 협상 조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로비

스트는 거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

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계약의 성사를 위해 암묵적으

로 일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에이전트는 공식 입찰에 참

여하거나 거래 측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일컫는다.28)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분야에 있어 무기거래 시장 

즉,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에 주목할 수 있다. 국제투

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Joe Rober의 연

구에서도 밝혔듯이 전 세계 교역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비

리 사건의 약 40%가 무기거래에서 발생할 정도로 비리 등

에 취약한 산업군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

비스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검토는 의미가 크다.29)

주28) 김진원, “로비스트”, 보명BOOKS, 2007.

주29) 이는 전 세계 무기거래가 정찰제 시장이 아니라는 점과 방위산업의 특성

상 관련 정보가 극도로 폐쇄적이고,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며, 천문

학적인 금액을 거래하는 대형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음. 또한, 실제로 무기거래 시장에서의 로비스트, 브로커, 에이전트 

등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에서 더욱이 의미가 있음.

로비 활동을 방위산업의 환경에 대입해 보면, 로비스트는 

막후에서 정부 상층부 또는 정치인 등과 접촉하면서, 판매하

고자 하는 무기체계를 군 소요에 반영시키는 등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산비리’를 촉발하는 배경이 된다.

방위산업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이 무기거래 및 

중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 대상으로 뇌

물을 제공하거나, 무기사업 관련 비밀자료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등을 자행하여 국민들께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신뢰성

을 저하시켰던 것은 물론, 그 파장이 국가 전체에 까지 미치

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로

비스트를 양성화할 수 있는 불법 또는 위법한 로비 활동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겠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로비스트 양성화 입법 논의는 

충분히 검토되고, 공론화할 여지가 클 것이다. 로비 행위와 활

동이 사실상 존재하거니와 현행 제도와 규정상으로도 이를 인

정하고 있으므로 음성화되어 있는 영역을 양성화하여 법적 범

위 내에서 허용 및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로비스트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등록 절차와 활동 방법 등에 대한 법

규를 발전시켜 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모든 로비 활동

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관계자와 로비

스트 간의 유착이 더욱 음성화되면서 부정한 뒷거래가 지속

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모든 무기거래에는 필연적으로 로비스트가 

개입하게 되어 있고, 이들에 의하여 무기거래 및 도입사업 

등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로비스트의 로비 활동을 합법

적으로 보장하되, 이들의 활동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써 공정하고 올바른 방위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여건과 환경,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겠으며, 더 나아가 국내 다른 산업분야 

이외 전 사회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가 확산 및 파급될 것

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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